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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(제6조의4 관련)

1. 피난안내도의 비치

 가.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: 공연장(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

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

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. 다만,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

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. 

 나. 피난안내도의 위치: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

위치

 다.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

  1)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ㆍ하강기ㆍ피난사다리 

등의 위치

  2)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
  3) 소방시설(소화기ㆍ소화전ㆍ휴대용 비상조명등 등)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

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

  4) 피난안내도의 위치(현재 위치 표시)

  5)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

 라.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

  1) 크기: B4(257㎜×364㎜) 이상의 크기로 할 것. 다만, 각 층별 공연장의 면

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㎡ 이상인 경우에는 

A3(297㎜×420㎜)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한다.

  2) 재질: 종이(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)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

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.

 마.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

 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

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. 

 바.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: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

성해야 한다.



2. 피난의 안내

 가. 피난안내 대상: 공연장

 나. 피난안내의 방법 및 시기

  1) 방법: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

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.

  2) 시기: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

야 한다.

 다.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  1).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

  2)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
  3) 공연의 특수상황(화염,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)에 대한 사전 안내

  4)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

  5)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

 라.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: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

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.


